
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2000 사회개발비  2300 사회보장비  2310 일반사회복지  2311 일반사회복지  120 경상적경비  201 일반운영비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

66,467,5991,310,593,3911,377,060,990
[국비7,894,877 기금144,401 양여금△2,382,720]

2300
사회보장비             

10,788,681452,963,251463,751,932
[국비1,350,061 기금△11,573]

2310
일반사회복지           

9,308,547361,026,746370,335,293
[국비522,333]

2311 1,192,86031,038,71332,231,573
일반사회복지 [국비694,728]

경상예산            
100 97,000899,636996,636

 

경상적경비          
120 97,000899,636996,636

 
201 6,60097,208103,808
일반운영비  

3,10073,50876,608 01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운영수당>

  ·장애인콜택시도입 추진협의회 참석수당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5명 * 6회 = 2,100

<임차료>

  ·항일학생의거기념탑 제막식 방송장비임차료        = 1,000

3,50023,70027,200 02 행사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

항일학생의거기념탑 제막식

  ·홍보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,000

  ·육교현판제작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3개소 = 1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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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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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(단위 : 천원)

301 40098,29698,696
일반보상금  

40048,69249,092 09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항일학생의거기념탑 제막식 출연단체보상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개단체 = 400
307 90,000598,800688,800
민간이전  

90,000598,800688,800 02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(사)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운영지원

  ·시설비 및 사무장비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  = 26,000

  ·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54,000

상이군경회부산지부 전적지순례지원                   = 10,000

사업예산            
200 1,095,86029,953,57731,049,437

[국비694,728]

보조사업            
210 1,071,80019,141,03920,212,839

[국비694,728]
301 90,000090,000
일반보상금 [국비27,000]

90,000090,000 11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사회복지관 평가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90,00090,000
(국27,000)

307 75,758144,000219,758
민간이전 [국비53,031]

75,758144,000219,758 01 의료및구료비                    

2000 사회개발비  2300 사회보장비  2310 일반사회복지  2311 일반사회복지  120 경상적경비  301 일반보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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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2000 사회개발비  2300 사회보장비  2310 일반사회복지  2311 일반사회복지  210 보조사업  307 민간이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153,831)
노숙자진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19,758
                  (국153,831,000)    (국100,800,000) 
                경정 219,758,000 - 기정 144,000,000 =추가증 75,75875,758

(국53,031)

308 577,57016,398,62116,976,191
자치단체등이전 [국비459,911]

577,57016,398,62116,976,191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961,094)
노숙자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,372,996
                (국961,094,000)      (국879,973,000) 
            경정 1,372,996,000 - 기정 1,257,104,000 =추가증 115,892115,892

(국81,121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95,164)
쪽방생활자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90,328
                   (국95,164,000)     (국67,190,000) 
                경정 190,328,000 - 기정 134,380,000 =추가증 55,94855,948

(국27,974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948,497)
부랑인시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,354,996
                (국948,497,000)      (국945,595,000) 
            경정 1,354,996,000 - 기정 1,350,850,000 =추가증 4,1464,146

(국2,902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2,671,373)
사회복지관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8,904,575
              (국2,671,373,000)    (국2,658,499,000) 
            경정 8,904,575,000 - 기정 8,861,663,000 =추가증 42,91242,912

(국12,874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1,456,147)
정신요양시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,080,210
              (국1,456,147,000)    (국1,420,469,000) 
            경정 2,080,210,000 - 기정 2,029,241,000 =추가증 50,96950,969

(국35,678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375,986)
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= 537,123
                  (국375,986,000)    (국356,524,000) 
                경정 537,123,000 - 기정 509,320,000 =추가증 27,80327,803

(국19,462)

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79,900279,900
(국279,9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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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(단위 : 천원)

402 500,0000500,000
민간자본이전 [국비250,000]

500,0000500,000 02 민간대행사업비                  

화장로 개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500,000500,000
(국250,000)

자치단체등자403 △171,5282,598,4182,426,890
본이전 [국비△95,214]

△171,5282,598,4182,426,89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260,000)
부랑인시설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520,000
                  (국260,000,000)    (국270,000,000) 
                경정 520,000,000 - 기정 540,000,000 =경정감 △20,000△20,000

(국△10,000)

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95,000195,000
(국90,000)

재가복지봉사센터 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= 50,70050,700
(국23,400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812,295)
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,624,590
                (국812,295,000)    (국1,010,909,000) 
            경정 1,624,590,000 - 기정 2,021,818,000 =경정감 △397,228△397,228

(국△198,614)

자체사업            
220 24,06010,812,53810,836,598

 
308 24,0604,399,9384,423,998
자치단체등이전  

24,0604,399,9384,423,998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"다"형 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                  = 60,000

                  경정 60,000,000 - 기정 70,000,000 =경정감 △10,000

사회복지관종사자 처우개선비                         = 580,050

2000 사회개발비  2300 사회보장비  2310 일반사회복지  2311 일반사회복지  210 보조사업  402 민간자본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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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2000 사회개발비  2300 사회보장비  2310 일반사회복지  2311 일반사회복지  220 자체사업  308 자치단체등이전

                경정 580,050,000 - 기정 561,600,000 =추가증 18,450

영락공원주민감시단 활동비 지원

  ·주민(추가)                 35,000 * 2명 * 223일 = 15,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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